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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주 최대 52시간 시행,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"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

수신 관내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대표 귀하

(경유)

제목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 운영 안내 및 자율진단 실시 요청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.

2. ‘ 22. 1월부터 시행되는 ｢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50명 이상 사업
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
관한 의무가 부과됩니다.

3. 이에, 우리 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‘ 안전
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 ’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4. 대표자께서는 붙임 1. ‘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’ 에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보건
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자율진단하시고, 10. 22. (금)까지 아래 이메일 또는 팩스로 그 결
과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※ 담당 : 근로감독관 박재홍 (이메일 : j aehhh@ko r ea.k r , 팩스 : 0508-8230-0336)

5. 자율진단 후 추가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현장컨설팅을
받아보길 희망하는 경우에는 붙임2. 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컨설팅 신청서 ’ 를 작성
하여 자율진단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1부

2.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컨설팅 신청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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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


